
4  법령 개정 건의사항 

 건의건수 : 총 1건  
(’24.6.26. 이후)

연 번 건 의 제 목 건 의 부 처

1

『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상 분양가격 관련 

 개정 건의

○ (현황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제40조에 따르면 

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○ (문제점) 산업단지 조성 및 최초 분양한 시점에서 상당기간 시일

이 지난후에 분양하는 경우, 당초(2015년) 조성원가가 현재 시세

보다 현저히 낮아 로또분양 등 특혜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많으며, 

기 분양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

○ (건의내용) 
  - 최초 토지 처분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세가 2배 이상 

상승한 경우, 조성원가 분양 규정의 예외 조항 신설

 ▸ 관련법령 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40조

현  행 개 정 안
제40조(분양가격의 결정 등)

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
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
지(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
한 용지를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같
다)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
원가로 한다. 다만,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
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
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
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
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
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. 

제40조(분양가격의 결정 등)

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
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(복합용지 내에 산
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, 이하 이 
조에서 같다)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
원가로 한다. 다만,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
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
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
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
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. 또한, 최초 
토지처분 한 날로부터 10년이상 경과되어 주변시세
보다 2배이상 분양차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
정평가금액 이하로 분양할 수 있다

국토교통부

   ※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제54조의 2(법령 제·개정 건의사항의 보고) (’23.7.18 자 조항 신설)


